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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장복지도우미의역할

→ 2010. 12.30 노원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

○제6조(임무) 제1항제4호

마을공동체형성을위한보건·복지도우미역할수행

통장의복지도우미임무부여

★틈새계층및소외계층발굴

- 독거노인, 장애인및중증질환자등정부로부터지원을받지

못하나실질적으로어려운틈새계층을발굴하여동주민센터에

신고한다.

★긴급복지등지역주민욕구파악

- 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동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에게전달하고

각종복지제도를주민에게안내한다.

★위급상황및위기가정에대한신고

- 아동학대, 방임, 가정폭력등위기가정발생시즉시동주민센터,

경찰서및 119 등관련기관에신고한다.

★고자살위험군및자살시도주민관리등

★각종복지제도홍보및신청안내

★관내인적·물적자원파악



1,380,000 2,492,000 3,646,000 4,155,000 4,593,000

노원『희망나눔』프로젝트
쪾쪾쪾쪾

한눈에보는복지선정기준｜5｜

Ⅳ-1. 한눈에보는복지선정기준

복지대상자선정기준(2011년) 

장 애 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최저생계비120%
쪾차상위의료
쪾차상위자활
쪾차상위장애

최저생계비130% 
쪾한부모가족

생계급여
(주거비포함)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
보육

바우처
사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수당

최저생계비
120%이하

만0∼5세
(소득하위
70%이하)
방과후
보육료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대도시 5,400만원
(※차상위의료·자활:
대도시 13,500만원)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532,583

639,100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

-

-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소득기준

39,380 70,486 103,954 118,625 130,351
직장
가입자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27,476 77,703 125,640 143,043 156,410

※6인이상 : 1인추가시마다
소득 439천원씩증가지역

가입자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규모별건강보험료수준
※위금액은건강보험료금액임(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금액)

1,178,879 1,525,057 1,871,237 2,217,415 2,563,594 대도시 5,400만원

1,178,879 1,525,057 1,871,237 2,217,415 2,563,594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 1인가구 : 소득인정액 74만원⊙ 2인가구: 소득인정액 118.4만원
(대도시기본공제액 108,000,000원 / 재산의 5%를소득으로환산)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대도시 5,400만원

소득기준 (단위: 원)

기초공제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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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2011년) 

구 분 수급자가구기준

국민기초
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이하인가구

쪾배우자
쪾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부양의무자의재산및소득
고려, 부양능력판단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이하인가구

차상위의료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하인가구의
환자및 18세미만인자

쪾배우자
쪾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쪾부양의무자의소득만고려
쪾부양능력없음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영유아보육

소득인정액이지원기준
이하이며, 아동의연령과
장애등록등기준을
충족하는가구

부양의무자기준없음

부양의무자기준없음

기초노령연금 만 65세이상노인 쪾본인및배우자

1인 74만원 / 2인 118.4만원
이하(대도시기본재산액
108,000,000원 /재산의
5%를소득으로환산)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하인가구

부양의무자기준없음

부양의무자기준

범 위 기 준



Ⅳ-2. 사회복지사업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자활근로사업

3.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사업

4. 긴급복지지원사업

5. 노원『두레푸드마켓』운영

6.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7. 희망키움통장사업

8. 생업자금융자

9.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10. 의료급여대상자지원

11.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12.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사업

13.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추천

14. 임대료보조금지급사업

1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16. 『이웃돕기』사업

17. 서울형집수리(S-Habitat) 사업

18. 전세임대및매입임대입주대상자선정

19. 영구임대주택공급연계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

가구중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저소득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신청서류

- 필수 : ①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재산·소득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해당자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부채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소증명서,외국인

등록증등

조사과정

지원내역

- 생계·주거급여 : 가구별지급액상이(보충적성격의급여)

-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따라 1종·2종으로구분

- 교육급여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 등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

인수급자
쪾학비(입학금 . 수업료) : 고등학생의연도별·급지별로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액
쪾교과서대(부교재비포함) : 고등학생 1인당 115.7천원(연1회), 학년초 일괄(또는 최초

학비지급시) 지급
쪾부교재비 : 중학생 1인당 34.9천원(연1회) 지급, 학년초 일괄(또는 최초학비 지급시)

지급

쪾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1인당 48천원(학기당 24천원씩 연2회) 학기초(또는 최초
학비지급시) 지급

- 교육경비(서울시예산) : 중·고등학생교복비및교통비
쪾교복비 : 신입생(중·고등학생) 동복 200천원(2월지급), 하복 100천원(5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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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 →동주민센터
초기상담

자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자료입력및
조사자결정

방문
조사

사업팀
통보

→ →



쪾교통비 : 중·고등학생 (1·3분기) 108천원, (2·4분기) 64,800원

- 해산·장제급여 : 수급자의출산또는사망시지급
쪾해산급여 : 수급자가출산한경우에출생영아 1인당 500천원을현금으로지급
쪾장제급여 : 1구당 500천원지급

- 정부양곡할인지원
쪾정부양곡(37,080원) 판매가격의 50%(18,580원)지원(본인부담 18,500원)

- 기초생활수급자각종감면제도

문의 : 각동주민센터

사
회
복
지
사
업

사회복지사업｜9｜

노원『희망나눔』프로젝트
쪾쪾쪾쪾

쪾주민세비과세(개인균등할비과세)

쪾TV수신료면제(월수신료면제)
쪾전기요금할인(전기요금의 20%)

쪾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수수료면제

시ㆍ군ㆍ구에서일괄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고지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지참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쪾유선전화

: 관할전화국직접신청

쪾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직접신청

※동주민센터에서발급하는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지참

관할전화국에직접신청
※수급자증명서지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지자체별지원

쪾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및이전비면제
- 월기본료및 114 안내료전액면제
- 시내, 시외통화료중월 150도수공제
- 이동전화에건통화료 30% 감면

(월 10,000 범위)
- 가입비및기본료면제, 통화료 50% 
감면<인터넷접속서비스>

- 월접속료 30% 감면

쪾전화기본요금감면(월기본요금중
1,000원~1,200원감면)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및시설수급자제외

쪾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정기및종합검사수수료면제

쪾상수도및하수도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수수료감면등

각종
감면
제도

구분 지원내용 비고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차상위계층

사업유형 :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시행부서 : 구청(공원녹지과등), 동주민센터(19개동),지역자활센터(3개소)

사업내용 : 공원유지관리, 주민센터환경개선, 동사회복지도우미사업등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707) 및각동주민센터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중가사간병이필요한자

- 장애인(2∼3급),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중증질환자및기타재가간병이필요한대상

지원시간 : 월 18시간, 월 24시간

본인부담금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706) 및각동주민센터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처하여도움이필요한자

소득·재산범위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액 135,000천원이하, 금융재산

3,000천원이하

｜10｜통장복지도우미가이드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면제

월 17,820원(990원)

월 8,400원(350원)

월 23,760원(990원)

구 분 18시간(시간당) 24시간(시간당)

2. 자활근로사업

3.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사업

4.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내용

- 생계지원 : 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등의사유로

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

- 의료지원 : 중한질병또는부상

- 주거지원 : 화재등으로거주하는주택에서생활하기어려운경우

- 교육지원 : 위기상황에처한가구의초,중,고등학생에교육비지원

- 시설지원 :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유기되거나학대, 가정폭력등

지원제한 : 다른법률로부터지원, 구호, 보호되는자는제외

기본원칙 : 일시적으로신속하게지원(先지원)

긴급지원업무처리체계

문의 : 노원구청생활복지과(☏ 2116-3657) 및각동주민센터

위치 : 노원구공릉2동 221-3

이용대상 : 수급자등동주민센터추천자회원등록

이용방법 : 1가구, 월1회, 1회당 1만원상당품목무료이용

문의 : 노원구청생활복지과(☏ 2116-3658) 및각동주민센터

사
회
복
지
사
업

사회복지사업｜11｜

노원『희망나눔』프로젝트
쪾쪾쪾쪾

5. 노원『두레푸드마켓』운영

지원요청
및신고

쪾대상자, 복지사
등

쪾보건복지
콜센터(129)

현장확인후
先지원

서비스연계팀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사후조사

소득·재산
조사

적정성심사

쪾긴급지원심의
위원회(민·관
합동)
쪾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 
비용반환

사후연계

쪾기초생활보장등
기존제도

쪾민간프로그램

쮡 쮡 쮡 쮡



▣희망플러스통장
지원대상 : 서울시거주자로, 최근 1년간 10개월이상의정기적인근로소득이

있는재직중인자

지원내용 : 참가자가매월저축하는금액에동일한금액을적립·지원

신청자격 : 가구소득액이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101백만원(4인기준) 

이하

저축목적 : 주거자금·소규모창업·본인(자녀)의고등교육훈련비용마련

월적립액 : 5만원·10만원·20만원중선택

적립기간 : 3년

▣꿈나래통장
지원대상 : 서울시거주자로, 만 12세이하자녀가있는자

저축목적 : 자녀교육자금마련

신청자격 : 가구소득액이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101백만원(4인기준) 

이하

월적립액 : 3만원·5만원·7만원·10만원중선택

적립기간 : 5년/7년

문의 : 노원구청생활복지과(☏ 2116-3657) 및각동주민센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이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일반노동시장취업대상자

장려금산출방법 : [근로소득-(최저생계비×0.6)]×1.05(장려금율)

지원조건

- 3년간근로소득장려금및본인저축(5만원, 10만원중택일)에대한 1:1 민간매

칭으로자립자금마련을지원하여탈수급시지원

｜12｜통장복지도우미가이드북

6.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7. 희망키움통장사업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창업등

승인받은인적·물적자산형성용도에한함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706) 및각동주민센터

대출조건

- 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및저소득층일반가구

(저소득가구기준 : 월최저생계비의 150% 이내및재산 1억원이하)

대출신청

- 대출신청시기및장소 : 연중실시, 거주지동주민센터

- 취급은행 : 국민은행

- 대출신청금액 : 1,200만원∼2,000만원이내

대출상환기간 : 5년거치 5년상환

대출금재원및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연 3%(고정)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706) 및각동주민센터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자활근로사업참여자, 자활공동체참여자, 근로

소득이있는학생, 장애인직업재활사업참여자등

소득별공제율

사
회
복
지
사
업

사회복지사업｜13｜

노원『희망나눔』프로젝트
쪾쪾쪾쪾

8. 생업자금융자

9.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제외)에참여하여얻은소득
(실비제외, 주·월차수당은포함하여산정)

자활공동체에참가하여얻은소득

학생이얻은근로소득및사업소득

장애인이직업재활사업에참여해얻은소득

30%

30%

30%

50%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금) 산출방식

- 자활장려금= 자활근로소득×(소득별공제율:30~50%)-생계급여기준초과액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707) 및각동주민센터

지원대상및지원내용

기타지원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지원, 본인부담보상금·상한제, 본인부담금환급금등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699) 및각동주민센터

지원대상 : 만65세이상노인세대중노령으로인하여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

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지원조건 : 국민건강보험료월 1만원이하인노인세대 / 금융재산이 500만원이

하인가구(금융재산조회를위해노령연금선행신청필요)

지원체계 : 지원대상자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통보받아해당세대의거주사실

및 금융정보 확인 후, 지원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청구계좌로일괄지급하여지원함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699) 및각동주민센터

｜14｜통장복지도우미가이드북

10. 의료급여대상자지원

11.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1종

2종

- 기초생활수급자중근로무능력세대,
107개희귀난치성질환자가속한
세대,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등)

기초생활수급자중근로능력세대

- 입원 : 전액지원
- 외래 : 본인부담금을제외한전액지원
※건강생활유지비지원(월 6,000원)

- 입원 : 의료급여비용의 90%지원
- 외래 : 의료급여비용의 85%지원

구분 대상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나, 법적기준미달로

법정보호를받지못하는저소득주민

지원내용 : 근로능력유무에따라 2가지유형으로구분·지원

- 특별근로 : 소득보전사업으로근로가능자(경노무)

- 특별구호 : 생계지원사업으로근로무능력자(고령, 질병등)

※근로능력판단기준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능력판단기준준용

지원수준 : 소득보전및결식방지를위해최저생계비범위내지원

- 특별근로 : 노임단가 22천원/일, 주 4일,월14일(연간 10개월이내)

- 특별구호 : 1인가구월 200천원, 2인이상가구 342천원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703) 및각동주민센터

대출신청

- 대출신청시기및상담·접수 : 연중실시, 자활지원과

- 전세대출취급은행 :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신한, 하나은행

- 대출신청한도액 : 5,600만원이내(3자녀이상 6,300만원이내)

대출조건

- 결혼한세대또는만 35세이상단독세대주 1년이상가구신청가능

- 전세보증금 1억원이하전세입자(3자녀이상 1억 1천만원이하)

- 가구소득이월최저생계비의 2배이내인가구 : 대출이자 2%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688) 및각동주민센터

지원대상요건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자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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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15｜

노원『희망나눔』프로젝트
쪾쪾쪾쪾

12.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사업

13.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추천

14. 임대료보조금지급사업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자
쪾18세미만의소년소녀가장세대

쪾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국가보훈처에서저소득국가유공자로인정한자

쪾1급내지 4급장애인포함세대, 만65세이상부모부양세대

쪾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한부모가족중보건복지부기준저소득한부모세대

쪾단독세대로주민등록표상 3개월이상등록된만65세이상홀몸노인

쪾만65세이상의자와미성년자로 3개월이상구성된세대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공공부문의임대주택월세입자

지원액(월) : 43,000원(2인이하), 52,000원(3~4인), 65,000원(5인이상)

임대료보조대상임대주택의가액은 6,000만원을초과할수없음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688) 및각동주민센터

지원대상및내용

- 주민소득지원 : 3,000만원이하(영세업자운영자금)

- 생활안정자금 : 2,000만원이하

(무주택자전세보증금중일부및고등학교이상자녀학자금등)

※노원구거주/ 노원구사업장소재/ 전재산 135,000천원이하

지원시기 : 연 2회(상반기 : 6월 / 하반기 : 12월)

상환방법및이율 : 2년거치 2년균등상환 / 연 3%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688) 및각동주민센터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등차상위소외계층및

질병, 실직, 화재등으로생계유지에어려움을겪는틈새계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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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웃돕기』사업

1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지원조건 : 가구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액 13,500만원이하

지원금액 : 유형별지원금액이다름

문의 : 노원구청생활복지과(☏ 2116-3657) 및각동주민센터

대상가구 : 주거환경이열악하여개선이요구되는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홀몸노인

- 공공부분임대주택(주택공사, SH공사) 입주자는제외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이내

주요내용

- 도배, 장판, 단열(벽), 도어, 방수, 샷시, 처마, 씽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

기), 천정벽공사, 타일(화장실, 주방), 페인트, 전기중선택

- 가옥주특혜시비등을감안, 기본적인도배·장판외에는이사할때가져갈

수있는가구위주설치

- 재료비, 자재, 도구비, 기술인력인건비지원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687) 및각동주민센터

입주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정

- 2순위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모집방법 : LH, SH공사의모집요청에의해모집·선정

- 전세임대 : 입주자선정→입주자가원하는주택물색전세계약

- 매입임대 : 공사에서매입한주택→입주자선정임대계약

- 배점항목 : 자활프로그램참여기간(3), 서울시거주기간(3), 부양가족수(3), 

청약저축인정회차(3), 현거주지최저주거수준미달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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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17｜

노원『희망나눔』프로젝트
쪾쪾쪾쪾

17. 서울형집수리(S-Habitat) 사업

18. 전세임대및매입임대입주대상자선정



임대조건 : 입주기간 2년(4회연장가능)

모집 : 신규, 이사등으로물량발생시해당공사에서모집요청

신청 : 동주민센터접수 / 실태조사, 배점표작성및보고

선정 : 동일순위시배점표점수순선정

(매입임대-서울시전체경쟁, 전세임대-노원구자체경쟁)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687) 및각동주민센터

입주대상 : 주거안정이필요한사회보호계층

- 1순위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추천)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정, 저소득유공자, 장애인

모집 : LH공사, SH공사입주대상자모집요청에의해접수

선정기준 : 가구원수(30), 가구주연령(20), 서울시거주기간(20),

가구원형태(20), 기타(10)

선정 : 해당공사에서순위및선정기준표에의한점수순선정

계약 : 해당공사와입주대상자입주계약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687) 및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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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구임대주택공급연계



Ⅳ-3. 여성·아동복지사업

1. 결식아동급식지원

2. 방과후교실교육프로그램운영

3. 출산장려금(축하용품) 지원

4.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

5.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대상

- 365일급식(조·중·석)지원 : 결식사유소멸시까지년중지원
쪾학기중중식지원받는아동중토·공휴일중식지원이필요한아동

쪾학교에서중식지원을받고있는아동및교육청에서통보받은아동중

방학기간동안중식지원이필요한아동

대상자추천

- 각동별결식이우려되는아동에대하여 365일급식지원대상자조사, 

선정지원

- 교육청중식지원대상자명단통보아동중방학중급식지원이필요한

아동조사, 선정지원

문의 : 노원구청여성가족과(☏ 2116-3717) 및각동주민센터

사업기간 : 2011. 1. 1 ~ 2011. 12. 31

사업대상

- 대상시설 : 관내방과후보육시설 11개소(16개반)

※복지관등(9개소), 동주민센터(1개소), 종교시설(1개소)

이용대상 : 초등학생(정원 300명/ 현원)

사업내용 : 맞벌이부부의자녀등방과후보호가필요한초등학교아동을중심

으로학습지도및특기교육(영어, 예체능등)

문의 : 노원구청여성가족과(☏ 2116-3725) 및각동주민센터

출산장려지원금지급

- 추진방향 : 둘째아이상가정에지원금지급, 출산장려분위기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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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식아동급식지원

2. 방과후교실교육프로그램운영

3. 출산장려금(축하용품) 지원



대상 : 영아출생일현재관내거주 3개월이상둘째아이상가정

지급금액 : 둘째아 100,000원, 셋째아 300,000원, 넷째아이상 500,000원

지급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1회지급

※출산축하용품지급 : 노원구모든출산가정에 1회지원하되, 쌍생아이상인

경우에는출산영아별로각각지원

문의 : 노원구청여성가족과(☏ 2116-3722) 및각동주민센터

보육료지원사업

- 대상자 : 만0세부터만5세까지의미취학아동

- 수행방식 : 어린이집, 유치원에재원중인아동중보육료지원대상자로

책정된아동

※유아학비지급문의(교육청)

- 지원형태(급여형태) : 소득하위 70% 이하가구아동에게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 대상자 : 출생월부터36개월미만까지아동중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

- 지원형태(급여형태) : 최저생계비 120% 이하아동에게월 10~20만원차등지원

다자녀양육수당확대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셋째이후자녀또는삼생아이상으로서만6세미만

영유아

- 지원기간 : 0세~만5세(72개월)까지

- 지원액
쪾보육료지원 : 보육료의 50%를보육시설로지원
쪾양육수당지원 : 월 10만원/매월말일자로부모계좌로이체

- 지원방법 : 보육료또는양육수당지원신청

문의 : 노원구청여성가족과(☏ 2116-3724) 및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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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복지사업｜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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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



대상 : 각동별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아동양육비지원

- 만 12세미만의아동(1999. 1. 1 이후출생한아동)

- 1인당월 50,000원(연 8,400여명)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학비및교육경비지원

- 고등학교재학중인자녀입학금및수업료전액지원

- 중·고재학중인자녀학용품비및교통비지원

※학용품비 : 분기별 10,500원 / 교통비 : 분기별 86,400원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추천

- 창업자금용도의복지자금최대 2,000만원대여추천

문의 : 노원구청여성가족과(☏ 2116-3730) 및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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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Ⅳ-4. 노인복지사업

1. 기초노령연금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4. 서울재가관리사사업

5. 노인일자리사업지원

6. 저소득노인경로식당무료급식등지원



대상 : 만65세이상노인중소득인정액이기준이하인자

사업내용

- 노인단독 : 소득인정액이 74만원이하- 2만원~9만원

- 노인부부 : 소득인정액이 118만 4천원이하- 4만원~144천원

※매년4월연금액변동

지급일 : 월별연금지급(매월 25일)

문의 : 노원구청노인복지과(☏ 2116-3758) 및각동주민센터

대상 : 서비스대상 1,170명, 서비스제공인력 40명

사업내용

- 독거노인현황조사를통해파악한독거노인욕구를기반으로안전확인,

서비스연계및조정, 생활교육, 지역내복지서비스현황조사및발굴등

개인별서비스계획을수립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 사랑의안심폰운영 : 단말기 320대지급(민간사회공헌 IT업과연계)

문의 : 노원구청노인복지과(☏ 2116-3757) 및각동주민센터

사업대상 : 서비스대상 347명, 서비스제공인력 110명

사업내용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및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요양서비스 필요 노인에게 기본서비스와 가사 및 간병,

일상생활지원등포함하여서비스제공

사업수행

- 노원지역자활센터,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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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노령연금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신청→등급판정위판정결과등급외

A,B 대상자선정→동주민센터신청→구청판정및사회서비스센터전송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연계(4개소) →돌보미파견

문의 : 노원구청노인복지과(☏ 2116-3757) 및각동주민센터

사업규모 : 수혜자노인 107명, 장애인 26명

사업내용

- 서비스대상자
·만65세이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신체적, 정신적으로일상생활이어려운노인
· 1급~3급장애인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내용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유지·증진

- 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세탁등서비스제공

문의 : 노원구청노인복지과(☏ 2116-3757) 및각동주민센터

사업기간 : 2011. 4월~ 11월

대상자 : 만65세이상기초노령연금수급자

사업유형

- 노인일자리사업 (보조사업) : 43개사업

- 어르신봉사대 (구비사업) : 400명

사업수행 : 노원노인종합복지관외 10개소및동주민센터

지원형태(급여형태) : 현금

문의 : 노원구청노인복지과(☏ 2116-3756) 및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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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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쪾쪾쪾쪾

4. 서울재가관리사사업

5.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대상 : 만60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저소득노인중결식우려가있는

자및만65세이상독거노인중거동불편자

사업종류 : 경로식당·식사배달·밑반찬배달

수행기관 : 노원노인종합복지관외 10개소

문의 : 노원구청노인복지과(☏ 21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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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소득노인경로식당무료급식등지원



Ⅳ-5. 장애인복지사업

1. 중증장애인연금

2. 휠체어장애인이동권향상서비스사업

3. 장애인복지및행정도우미일자리사업

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5.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지원

6. 장애인자립자금대여

7.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8. 독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9. 중증장애인전세주택지원및장애인특별공급

10. 장애인보장구지원



사업대상자 : 18세이상의등록한중증장애인약 5,732명

지급기준 : 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

(단독 53만원, 부부 84.8만원) 이하

지급액

- 기초급여 : 9만원 (감액없는최고지급액)

- 부가급여

문의 : 노원구청장애인지원과(☏ 2116-3313) 및각동주민센터

대상 : 노원구휠체어소유자를대상으로서비스실시

위치 : 공릉1동 656-5 (공릉소방파출소옆)

서비스내용

- 장애인휠체어에대한위생서비스(스팀소독·세척)

- 휠체어경정비실시및부품교체등(사전점검및예방정비)

- 휠체어수리의장기소요에따른수동휠체어대여

문의 : 노원구청장애인지원과(☏ 2116-3317) 및각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일자리제공

- 사업기간 : 2011. 1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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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장애인연금

2. 휠체어장애인이동권향상서비스사업

3. 장애인복지및행정도우미일자리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하위 60%

6만원

5만원

-

15만원

5만원(신규)/12만원(기존수당수급자)

2만원

구 분 18∼64세 65세이상



- 사업대상 : 업무수행이가능한저소득등록장애인(16명)

- 사업내용 : D & D 케어, 동료상담등

- 수행기관 : 북부장애인복지관

- 보수기준 : 1인당인건비 200천원(월)

장애인행정도우미일자리제공

- 사업기간 : 2011. 1월∼ 12월

- 사업대상 : 업무수행이가능한저소득등록장애인(16명)

- 사업내용 : 동 주민센터 행정보조(10명), 장애인지원과(1명),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5명)

- 보수기준 : 1인당인건비 855천원

문의 : 노원구청장애인지원과(☏ 2116-3313) 및각동주민센터

지원대상 : 1,000명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1급등록장애인)

지원대상선정 : ‘인정조사표’에의해일정점수(220점) 이상인자

지원내용 : 활동보조인을통하여월 180시간범위내에서각종서비스지원

-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이동보조등포괄적제공

서비스제공시간

※만 18세미만아동은 3·4등급만부여하여월 40~60시간제공, 독거는특례로
결정등급에서 20시간씩추가지원, 서비스단가는시간당 8,000원

사업수행기관 : 10개소(자활센터및장애인복지관등)

문의 : 노원구청장애인지원과(☏ 2116-3314) 및각동주민센터

장
애
인
복
지
사
업

장애인복지사업｜29｜

노원『희망나눔』프로젝트
쪾쪾쪾쪾

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성인

아동

180 120 100 80 60 40

60 40

특례180
(400~445)구분

등급
(점수)

특례120
(380~399)

1등급
(380~445)

2등급
(346~379)

3등급
(281~345)

4등급
(220~280)



사업대상 : 만 18세미만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시각장애아동

사업내용 : 장애조기발견및중재를위한부모상담서비스를위해최대

월 220천원까지지원, 치료를위한제공기관 15개소운영

소득기준별대상자등급

문의 : 노원구청장애인지원과(☏ 2116-3308) 및각동주민센터

대상 : 만18세이상의등록장애인본인

- 소득인정액(기초생활보장법) 기준적합자 (4인가구경우 359만원이하)

대여조건

-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대상(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은대여제한

- 1가구당 1회한정(단, 기대여융자금완납시대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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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지원

6.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면제

2만원

4만원

6만원

22만원

20만원

18만원

16만원

(다형)

(가형)

(나형)

(라형)

구 분 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등급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

1,2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담보범위내

고정금리

연 3.0%

5년거치,

5년상환

구 분 한도액(가구당) 비고융자기간이율



대여자금종류

- 생업자금및생업을위한자동차구입비

- 취업에필요한기술훈련비, 기능회복훈련용장애인보조기구구입비등

대여기관 : 국민은행(서울등 7대도시지역)

문의 : 노원구청장애인지원과(☏ 2116-3313) 및각동주민센터

지원대상

- 수급자및차상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시설·재가

청각장애인중수술적격자

- 수술전검사를통해수술이가능한자로의료기관이확인한만 55세미만

청각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최저생계비 200% 이내인자

지원내용 : 수술비, 매핑치료비 * 당해연도재활치료비지원가능

시술기관 : 시설장또는재가청각장애인의보호자가결정

대상자선정

- 신규수술 : 사업량초과신청시연령·장애등급·소득수준이낮은순

- 재활치료 : 위에서명시한기수술자및타기관수술자

문의 : 노원구청장애인지원과(☏ 2116-3313) 및각동주민센터

대상 : 독거중증장애인 35명 (‘10.12월현재등록자)

지원방향

- 자치행정과(자원봉사팀)에서관리하는자원봉사자와독거중증장애인연계추진

- 독거중증장애인의활동보조추가지원을통한자립생활지원

문의 : 노원구청장애인지원과(☏ 2116-3314) 및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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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8. 독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지원대상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장애1급또는 2급인가구

- 소득및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 주거상태 : 전세주택신청당시월세거주가구

지원기준 : 전세보증금 1가구당 60백만원~70백만원지원

- 2인이하가구(60백만원이하), 3인이상가구(70백만원이하)

지원기간 : 2년원칙, 부득이한경우 2회한연장(최장 6년)

사업추진절차

- 신청서접수(동주민센터) 및현지확인, 대상자보고(구→시)

- 입주대상자선정·보고(시) 및지원대상자최종확정

- 사업비자치구별지원

- 임대차계약체결, 전세권설정등기등전세권확보

- 사업완료후최종입주결과보고(구→시)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687) 및각동주민센터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중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된장애인

(등록된장애와다른용도의보장구지급불가)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외 78개품목

- 지원기준액내에서실구입가지원

(전동휠체어 2,090천원/수동휠체어 480천원등)

-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한해지원

지원절차 : 신청(동주민센터또는구청자활지원과) →보장기관의수급자격

여부판단→보장구구입→구입비용지급청구→구입비용지급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700) 및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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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증장애인전세주택지원및장애인특별공급

10. 장애인보장구지원



Ⅳ-6.  보건복지사업

1. 생명존중및자살예방사업

2.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3. 국가암관리사업

4.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5.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 모자건강사업

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8. 맞춤형방문건강관리

9.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10. 구강보건센터사업

11. 영양플러스사업

12. 웰다잉(well-dying) 사업

13. 치매관리사업(치매지원센터운영)

14. 노인무료의치사업

15. 의료수급자생애전환기건강검진

16. 평생건강관리센터운영

17. 보건지소운영



추진배경

- 우리나라자살률(2009년) : 31.0명(인구10만명당)   OECD국가중 1위

쮡자살은단순개인적문제가아닌사회적문제

사업목표 : OECD 평균수준(11.2명) 진입(2017년까지)

- 1단계(2011 ~ 2013년) : 자살률약 15명(2009년대비 50% 감소)

- 2단계(2014 ~ 2017년) : 자살률약 11.2명(2013년약 15명대비 25% 감소)

주요사업

- 생명존중위원회구성·운영
쪾의사, 교수, 종교지도자등관련전문가로구성된정책자문위원회정기운영

- 생명존중인식개선사업
쪾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온·오프라인각종홍보및교육실시

- 민·관협력자살위험군조기발견및사후관리사업
쪾북부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동주민센터(통장), 학교등
- 무직자, 독거노인, 청소년등우울증선별검사통한자살위험군조기발견
쪾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 자살시도자및유가족사후관리서비스제공

- 노원정신보건센터자살예방사업
쪾자살시도자응급출동사업, 우울증예방교육, 자살위험군사례관리
쪾정신의료기관외래및입원치료연계, 희망편지발송(분기별 1회)
쪾마음건강상담의날운영(매월마지막주수요일, 전동주민센터상담실)

문의 : 노원구청보건위생과(☏2116-4327) 및노원정신보건센터(☏2116-4300)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중희귀난치성질환자(132종) 산정특례에등록된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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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존중및자살예방사업

2.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자살률

자살자수

11.2명

-

31.0명

15,413명

26.1명

2,662명

29.3명

180명
노원구자살률

서울시 7위

구 분 OECD 우리나라 서울시 노원구 비 고



환자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및재산이기준을만족하는자

지원대상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및그합병증으로인한진료의요양급여비용중본인부담금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

자(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지원)

문의 : 노원구청생활건강과(☏ 2116-4353)

암조기검진사업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중하위 50%

(직장보험 64,000원이하, 지역보험 73,000원이하)

- 내용 : 검진대상자에대한암무료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비예탁)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대상
쪾국가암조기검진을통해무료암검진표로진단된 5대암환자
(5대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쪾의료급여수급자(모든암)
쪾소아암 : 18세미만으로재산기준적합자
쪾폐암 : 원발성폐암으로건강보험료하위 50%이하인자

- 지원기간및지원한도금액 : 연속 3년지원
쪾건강보험가입자 : 연간급여본인부담금 200만원
쪾의료급여수급자 : 연간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쪾폐암환자 : 정액 100만원
쪾소아암 : 백혈병연가 3,000만원, 기타암연간 2,000만원

문의 : 노원구청생활건강과(☏ 2116-4353)

지원대상 : 산모

지원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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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암관리사업

4.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방식 : 지원대상자가정에바우처카드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원칙, 쌍생아 3주(18일), 삼태아 4주(24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도우미파견기관 : 한국자활후견기관외 13개소

문의 : 노원구청생활건강과(☏ 2116-4350)

사업기간 : 2011. 4월~ 11월

주요사업

- 만성질환보건교육 : 만성질환자기예방과관리능력향상을위한지역주민교육
쪾시기 : 4월~11월/ 매주수요일 14:00~15:00
쪾장소 : 보건소4층보건교육실

- 건강마을가꾸기캠페인 : 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조기발견을위한캠페인
쪾시기 : 4월~11월/ 매주화요일 09:00~12:00
쪾장소 : 각동주민센터

- 지역사회건강조사실시
쪾보건정책수립및시행근거마련을위한자치구통계생산조사

쪾시기 : 8월~11월

문의 : 노원구청의약과(☏ 2116-4365)

산모건강관리

- 난임부부의료비지원
쪾대상자 : 법적혼인상태에있는난임부부이며, 여성연령만 44세이하자

일정소득이하자

쪾가임기여성체계적인산전.산후관리(혼인전, 임신전, 임신중, 분만후)

- 대상자 : 관내임산부및예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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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6. 모자건강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 출생아전체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일정소득이하자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일정소득이하자

- 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모자보건관리교육

- 출산교실, 아기맞이건강교실등보건교육실시

문의 : 노원구청생활건강과(☏ 2116-4348)

대상 : 관내장애인및관절염환자

내용

- 재가장애인방문재활서비스 : 700명

- 근력강화운동프로그램(가정방문, 복지관및경로당운동관리) : 500명

- 관절염자조교실운영

- 재활기구대여 : 5종 28개

- 지역사회관련기관의뢰·연계

- 관절염대상자교육실시 : 주 2회총 24회실시(회당 20명)

문의 : 노원구청생활건강과(☏ 2116-4338)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가구중건강위험군

인력 : 담당팀장, 담당간호사, 기간제인력 14명(가정방문인력)

내용 : 가구별·생애주기별질환관리, 합병증예방, 건강증진등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문의 : 노원구청생활건강과(☏ 21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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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8.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대상자 : 만12세이하소아및어린이, 성인

수행방식 : 보건소내소접종및필요시출장접종

세부업무

- 보건소내방영유아예방접종업무

- 예방접종전산등록을위한전산등록센터운영

- 민간의료기관의예방접종비용을지원

-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업무

장소 : 영유아실및접종실

접종종류 : B형간염, BCG,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수두, Td, 인플루

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문의 : 노원구청생활건강과(☏영유아 2116-4511, 성인 2116-4515)

지원대상 : 장애인및저소득층주민, 지역주민

주요사업 : 장애인및취약계층구강진료및상담, 구강보건교실운영,

지역주민구강검진및상담

문의 : 노원구청의약과(☏ 2116-4370)

대상

-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출산부·영유아(72개월 미만)중 최저생계비

200%이내주민 270명(분기별선정)

지원내용

- 영양섭취및식이상담 : 월 1회이상영양교육및식이상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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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강보건센터사업

11. 영양플러스사업

9.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 보충식품공급 : 우유주 3회

- 기타보충식품(쌀, 분유, 감자, 당근, 계란, 콩등) 월 2회

가정방문상담 : 대상자기간내 1회가정방문, 보충식품점검, 영양상담

문의 : 노원구청의약과(☏ 2116-4364, 4560)

사업대상 : 관내구민(연령무관)

사업내용

- 이론강의 : 죽음의의학적경과이해, 나의인생회고, 아름다운삶과품위있는

죽음, 삶과종교와나의죽음, 애니어프로그램등

- 체험실습 : 자서전쓰기, 유서작성, 입관체험등

- 호스피스자원봉사자와교육연계

문의 : 노원구청생활건강과(☏ 2116-4337)

지원대상 : 관내만 60세이상주민

지원내용 : 치매예방교육, 치매조기검진, 저소득층치료비지원, 치매환자등록

관리(치매가족모임, 방문간호, 위생용품제공등)

인지건강센터운영(인지재활, 비약물치료프로그램운영)

지원절차 : 치매선별검진⇒ (인지저하) ⇒치매정밀검진

⇒원인확진검사⇒ (진단) ⇒등록관리

원인확진검사및치료비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대상자및저소득층주민

(저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부과금액, 지역-73,000원이하, 직장-64,000원이하)

문의 : 노원구보건소생활건강과(☏ 2116-4355) 및노원구치매지원센터

(☏ 911-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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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웰다잉(well-dying) 사업

13. 치매관리사업(치매지원센터운영)



지원대상 : 만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어르신

지원내용 : 무료의치및시술

지원절차

- 대상자가보건소치과로전화예약▶무료틀니대상자구강검진▶관내치과

의원으로배정▶배정된치과에서무료틀니시술

문의 : 노원구청의약과(☏ 2116-4370)

지원대상 : 만40세·만66세의료수급자

지원내용 : 무료건강검진

- 1차건강진단및암검진 : 2011. 12. 31까지

- 2차건강진단및위암,대장암다음단계검진 : 다음연도 1.31일까지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대상자안내, 비용, 청구, 지급) 수행

- 대상자건강검진표(국민건강보험공단) 송부→검진기관방문검진

문의 : 노원구청의약과(☏ 2116-4378) 및국민건강보험공단(☏ 950-8271)

지원대상 : 40세~70세노원구민

지원내용

- 건강검진(혈액검사등) 및체력측정, 검사후결과상담및건강관리

- 검진후유소견자에대한맞춤형건강상담및교육등추후관리

지원절차

- 유선및내소를통한서비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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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수급자생애전환기건강검진

16. 평생건강관리센터운영

14. 노인무료의치사업



- 정확한혈액검사를위하여검사전공복상태유지

: 전날 10시이후검사시까지공복

운영장소 : 상계센터(노원구보건소), 중계센터(중계2·3동복합청사),

월계센터(보건지소)

문의 : 노원구청의약과(☏ 2116-4366) 및권역별 3개소평생건강관리센터

사업대상 : 월계지역주민등

사업내용 : 만성질환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연계사업

예방접종사업, 한방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문의 : 노원구보건지소(☏2116-4567~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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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건지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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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  교육·바우처기타사업

1. 저소득주민을위한인문학강좌

2. Hi Seoul 장학금운영

3. 노원원어민영어화상학습사업

4. 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사업

5. 어르신정보화교육프로그램운영

6. 사회적배려대상자무료학원수강운영

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8. 청소년희망뮤지션사업

9.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사업

10. 행복+희망비전드림서비스

11. 장애인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

12. 언어발달지원사업

13. 스포츠바우처사업



교육기간 : 2011년 3월∼ 12월(10개월)

- 5개월씩 2기로나누어운영하며, 월별수업횟수는휴가철등을감안하여위탁

기관실정에맞게편성할예정임

교육대상 : 자활·자립의지가있는관내저소득주민

교육시간 : 매주 2회수업<1회수업 4시간(14:00~18:00)>

수업내용 : 역사, 예술, 철학, 문학등의인문학중심강좌

강의운영

- 모집인원 : 60명 (1기당 30명)

- 수강대상 : 저소득층및장애인우선선정

- 강의내용 : 철학, 문학역사등인문학중심강좌

문의 : 노원구청자활지원과(☏ 2116-3706) 및각동주민센터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에입학또는재학하는자

및이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학교에다니는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11호에서정한차상위계층

(수급권자가아닌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선발방법

- 지원대상자학교장추천→자치구확인조사및대상자선정, 추천

→지원대상자최종선발(Hi Seoul 장학선정위원회)

문의 : 노원구청교육지원과(☏ 2116-3236) 및각동주민센터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 성인

교육기간 : 2개월 / 1기(15:00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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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바우처기타사업｜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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쪾쪾쪾쪾

1. 저소득주민을위한인문학강좌

2. Hi Seoul 장학금운영

3. 노원원어민영어화상학습사업



- A반(월·수·금) : 1일 30분수업, B반(화·목) : 1일 45분수업

교육방법 : 1(원어민) : 4(수강생) 실시간화상학습

수강료 : 36,000원/월(본인부담 10,000원 / 구지원 26,000원)

※성인은 36,000원전액본인부담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www.nise.kr)

문의 : 노원구청교육지원과(☏ 2116-3228) 및학습콜센터(☏ 1577-0585)

위치 : 노원구월계1동 411-55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843㎡

교육대상 : 유치부(5~7세), 초등부

주요시설 : 영어문화체험실(11실), 강당, 행정실등

운영방법 : (주)YBM 에듀케이션위탁운영

운영프로그램 : 1일체험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등

문의 : 노원구청교육지원과(☏ 2116-3229) 및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 3391-0509)

교육대상 : 만30세이상노원구주민(연 5,300명)

사업기간 : 2011. 2. ~ 12(매월개강)

교육장소 : 구청, 공릉2동주민센터,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노원평생학습관, 

노원평생교육원

교육내용

- 컴퓨터기초및활용(한글2007,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등)

- 장애인방문교육(거동불편신체장애인)

- 제2회노원구어르신정보화경진대회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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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사업

5. 어르신정보화교육프로그램운영



접수방법 : 인터넷및전화접수후추첨

문의 : 노원구청교육지원과(☏ 2116-3233)

사업기간 : 2011. 1월~ 2011. 12월 (상시)

대상 : 관내중·고등학생

운영장소 : 관내협약학원

선정방법 : 학교추천자

학원선정 : 관내협조가능학원

비용 : 무료

운영방법 : 관내학원과연계하여추진

문의 : 노원구청교육지원과(☏ 2116-4439) 및각동주민센터

사업기간 : 2011년 3월~ 2011년 12월

사업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이하가구의만 2세~ 6세사이의아동

사업인원 : 1,370명

서비스내용

- 아동의연령및특성에적합한 1:1독서지도(독서도우미파견, 월4회)

- 서비스제공기관 : 웅진씽크빅등 9개기관 (보건복지부선정)

- 서비스기간 10개월

- 1인당월 20,000원∼27,000원바우처지원

서비스선정절차

문의 : 노원구청생활복지과(☏ 2116-3654) 및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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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배려대상자무료학원수강운영

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 → → → →신청·접수 확인·조사 결정·통지
바우처카드
발급

사업비
예탁

대상자
관리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생활복지과) (국민은행) (생활복지과)(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사업기간 : 2011년 5월∼ 2012년 4월

사업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초·중등학생

서비스내용

- 악기실기및이론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롯, 클라리넷

- 정서순화프로그램 : 놀이치유및예술치유프로그램등

- 서비스제공기관 : 코리아W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서비스기간 : 12개월

- 1인당월 180,000원바우처지원

서비스선정절차

문의 : 노원구청생활복지과(☏ 2116-3654) 및각동주민센터

사업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532천원)

- 만 3세~18세미만문제행동비장애아동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등
③학교이탈아동(학교장, 교사의추천)
④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사례관리대상자등

사업내용

- 기본서비스 : 심리상담, 기본적조기개입서비스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 부가서비스 : 심리검사, 사회성향상프로그램, 부모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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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년희망뮤지션사업

9.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사업

→ → → → →신청·접수 확인·조사 결정·통지
바우처카드
발급

사업비
예탁

대상자
관리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생활복지과) (국민은행) (생활복지과)(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사업시행 : 2011. 4월중예정

문의 : 노원구청여성가족과(☏ 2116-3717) 및각동주민센터

서비스대상자선정(매월 21일까지)
- 사회복지시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교육시설등서비스를필요로하는

기관 (1회최소 140명이상)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및중증장애인 / 독거노인및차상위계층 /

초·중·고등학교

바우처카드발급 : 1회 2,559천원(국비 50%, 시비 50%) 지원으로연8회실시

※제공기관의서비스가격에서바우처지원액외의금액은본인부담

문의 : 노원구청문화체육과(☏ 2116-4777) 및각동주민센터

사업기간 : 2011. 2월~ 2012. 1월

지원대상 : 중증(1,2급) 장애인의지체, 뇌병변장애아동및청소년(19세이하)

제공기관 : 3개기관 (아이앤유케어, R&A Tech, 유진헬스케어)

지원현황

- 소득구간별정부지원금및본인부담금차등화 (단위:천원)

- 거동이어려운증증(1,2급) 장애아동및청소년에게원활한서비스제공을

위하여매월신규및변경자지정

문의 : 노원구청장애인지원과(☏ 2116-3314) 및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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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복+희망비전드림서비스

11. 장애인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수급자및차상위계층포함)

전국가구평균소득 50~120%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초과

100

100

100

1등급

2등급

3등급

9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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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40

등 급 소득구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사업기간 : 2011. 2. 1 ~ 2012. 1. 31

사업대상 : 만 18세미만비장애아동(양쪽부모가시각혹은청각·언어등록장

애인),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제공기관 13개소운영

사업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및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등언

어재활서비스및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등

소득기준별대상자등급

문의 : 노원구청장애인지원과(☏ 2116-3308) 및각동주민센터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내만7세~ 19세(1992.1.1 ~ 2004.12.31)

이용기간 : 2011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접수기간 : 2011. 1. 20부터연중접수선착순

접수장소 : 각동주민센터또는구청문화체육과

수강생모집인원 : 총 320여명(각동별 17명)

스포츠바우처시설제공자격 : 노원구소재체육시설업소

스포츠바우처시설이용료지급 : 1인당월 60,000원이내연간지급

제출서류 : 스포츠바우처서비스제공기관지정신청서

문의 : 노원구청문화체육과(☏ 2116-3780) 및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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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언어발달지원사업

13. 스포츠바우처사업

(다형)

(가형)

(나형)

(라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초과~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100%이하

22만원

20만원

18만원

16만원

면제

2만원

4만원

6만원

구 분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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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Ⅴ. 노원구사회복지관련기관현황

상담(의료,법률), 웰빙웰다잉, 결식아동지원, 국제결혼가
정지원, 장애인주간보호소, 방과후어린이교실, 노인대학,
학교사회사업, 무료진료, 물리치료, 무료취업알선, 노인
일자리, 한부모가정지원

북부종합
사회복지관

상계1동 1257 934-7711

가족복지(상담, 방과후공부방, 치료교실, 청소년복지,
부양가족지원), 지역사회보호(급식, 보건의료, 경제적지
원, 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조직(주민조직화
및교육, 복지네트워크, 지역행사, 시설제공, 자원발굴),
자활사업(취업알선및교육, 자활근로, 지역봉사, 사회적
일자리), 교육문화(아동,성인,어르신),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특화사업

중계종합
사회복지관

중계4동 358 952-0333

다사랑P/G, 결식아동급식, 방과후공부방, 아동1:1멘토
링지원사업, 가정봉사원파견, 조손세대가족기능강화
P/G, 도시락배달, 이동목욕운영, 무료급식, 밑반찬배달,
부식및두부지급, 푸드뱅크, 무료진료실, 노인정보화,
방과후공부방, 도서실, 새터민(청소년,성인)정보화, 역학
강좌, 새터민지원사업, 노인주단기보호소, 재가복지봉사
센터, 노인교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사회재활, 지
역주민자존감강화 P/G, 시설대여, 자활사업(케어복지,
지역봉사,노인일거리)

평화종합
사회복지관

중계2·3동
514-3

949-0123

가족(아동, 청소년공부방, 인터넷중독예방및상담, 또
띠이멘토링 PG), 지역사회보호(무료급식, 식사배달, 밑
반찬배달, 경제적지원), 지역사회조직주민조직체형성
및운영, 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 무료법률상담, 경로잔
치, 실습지도), 자활(근로의욕증진, 정보화기초, 지역봉
사, 노인자원봉사원, 노인일자리사업), 교육문화(아동,성
인), 새터민정착지원센터(신규새터민정착지원, 사례관
리, 심리상담사업, 아동청소년대학생지원, 사회적응, 취
업지원), 노인특화, 이동목욕, 치매노인주간보호소

공릉종합
사회복지관

공릉1·3동
708

948-0520~2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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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두레푸드마켓

아름다운이웃, 이혼가족지원센터, 월계우리가족상담
소, 멘토링지원센터, 방과후공부방, 나이트케어, 푸드뱅
크, 아동청소년문제해결, 단기집단프로그램, 지역축제,
결연후원사업, 독거노인위기지원사업(브라보실버라이
프), 무료급식, 결식아동도시락, 건강관리실, 교육문화사
업, 가사간병지원센터, 사랑나눔베이커리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월계2동 556 999-4211~3

방과후교실, 청소년공부방, 무료급식, 결식아동석식, 보
건의료사업(무료진료), 노인여가지원, 이미용서비스, 무
료한글교실, 피아노교실, 아동미술교실, 장애아동언어
치료, 장애아동인지교육

마들
사회복지관

중계2·3동
515-3

971-8387~8

가족복지(방과후교실, 청소년지원, 저소득아동야간보호,
아동치료센터), 지역사회보호(사례관리, 무료급식, 경제
적지원, 위기가정지원, 독거노인케어, 보건의료, 조손가
정지원), 지역사회조직(주민조직화, 복지네트워크, 정보
제공, 지역행사, 전문가양성),교육문화(노인특화), 자활
사업(노인일자리), 장애인주간보호소, 치매노인주간보
호센터

노원1종합
사회복지관

월계3동 321 949-0700~3

아동·청소년복지, 방과후아동교실, 저녁아동방과후
교실, 기능및취미교실,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주간보
호, 노인대학(산타학교,마술), 한방진료실, 노인일거리(장
례도우미, 우리고장환경지킴이, 노-노케어), 노인무료
급식, 결식아동급식

상계종합
사회복지관

상계3·4동
101-135

951-9930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주요사업

공릉2동
221-3

기초생활수급자
회원 : 3,672세대

※비인기품목, 유통잔여기간이짧은품목 : 서비스품목으로지급(품목산정제외)

매주월~금
(10:00~16:30)

3,784만원
(월평균)

2116-4736

소재지 등록인원 연락처운영시간 후원금품(월)

▣지역자활센터

노원지역자활센터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상계2동 404-7

월계1동 66-7

상계1동 1257

939-3538

941-6594

952-7185

시설명 연락처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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쪾쪾쪾쪾

상계1동1266

상계1동1266

중계본동308-1

중계본동308-1

하계1동288-1

하계1동281-1

상계6·7동771

상계6·7동771

상계6·7동771-2

상계6·7동771

공릉1·3동656-3

상계6·7동321-9

▣장애인생활및이용시설

장 애 인
생활시설

장 애 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대린원

쉼터요양원

천애재활원

늘편한집

동천의집

동천요양원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다운복지관

성민복지관

18~65세미만시각장애인

중증장애아동

18세이상지체장애인

18세이상중증장애인

정신지체아동

18세이상중증장애인

뇌성마비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군경

장애인

다운증후군장애인

장애인

939-2298

937-5057

930-4635

933-5228

974-9577

974-9501

932-4411

950-0114

935-6375

2092-1700

3296-2114

931-7970

소재지 이용대상 연락처운영시간 후원현황

상계2동 194-28

상계3·4동 37-7

상계5동 169-80

하계1동 276-1

상계6·7동 772

공릉2동 87-5

▣청소년시설

상계2동공부방

상계 3·4 동공부방

상계5동공부방

노원구청소년쉼터

노원청소년수련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위탁

직영

직영

위탁
(청소년보호시설)

시립(위탁)

위탁

934-2118

936-6891

934-9664

3391-2662

3391-4141

973-1318

명 칭 비 고위 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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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복지시설

월 계 가 정
복 지 센 터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복지내역

월계1동 508-67 942-3273문화교양강좌, 청소년쉼터상담실, 방과후교실등

노 원 구

건 강 가 족

지 원 센 터

공릉1·3동 659-19
(4층)

979-3501
쪾가족구성원을위한 1차적가족지원서비스제공
쪾자곡생활교육상담문화사업실시
쪾가족구성원을위한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

동 광

모 자 원
중계1동 426-5 930-5782

18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
모자가정

성 모 자 애

보 육 원
상계6·7동 771-1 937-6900만 0~18세미만의보호가필요한아동보호

성 모 지 역
아동복지센터

상계6·7동 771-1 937-6930저소득아동을대상으로방과후

학습지도·심리상담

노 원 보 육
정 보 센 터

상계3·4동 37-7
(상계3·4동공공복합청사내)

930-1944
지역주민및보육시설에보육관련정보제공및

상담, 장난감대여, 아이돌보미운영

공릉1·3동 708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공릉1·3동 499-25

월계3동사슴아파트 321번지사슴1단지내

중계2·3동 515-3

상계3·4동 101-135

하계1동 256번지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월계2동 556번지

중계4동 358번지 중계종합사회복지관(주공3단지아파트내)

중계2·3동 514-3

월계1동 508-67

상계1동 1019-8

▣방과후보육시설

1

2

3

4

5

6

7

8

9

10

11

가람

꿈나무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마들사회복지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월계가정복지센터

품속방과후교실

02-975-2464

02-978-7555

02-949-0700

02-971-8387

02-951-9930

02-948-8540

02-997-4216

02-952-0333

02-949-0123

02-942-3273

02-952-2770

시설명연번 전화번호소재지



노원구사회복지관련기관현황｜53｜

노원『희망나눔』프로젝트
쪾쪾쪾쪾

948-8540

939-0735

939-6176

3399-7500

939-8111

975-9555

978-7722

932-0033

931-3376

938-1883

932-0500

949-0124

939-8300

979-3225

938-9106

973-0035

936-0055

936-0055

936-0055

930-4321

930-4321

070-7522-5419

932-7799

910-7334

930-0996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홍파양로원

시립수락양로원

시립중계노인복지관

영기노인전문요양원

구립하계실버센터

노원실버센터전문요양원

늘사랑실버센터

상계요양원

섬김의향기노인복지센터

행복한요양원

평화행복한실버요양센터

러빙케어

노원효사랑요양원

예은노인복지요양원

평화실버하우스

노원너싱홈

노원실버홈

노원행복한요양원

노블레스요양원 1

노블레스요양원 2

노원편안한요양원

연우노인요양센터

주사랑노인종합복지센터

은빛샘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
(22개소)

노인주거복지
(2개소)

노인여가복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2개소)

노인요양시설
(4개소)

노인요양시설
(6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2개소)

하계1동 256

상계1동 1266

상계1동산 51

중계2·3동 501-1

상계1동 1266

하계2동 357

공릉1·3동 323-15

상계5동 450 5층

상계1동 1000-7

상계5동 151-4 4층

상계1동 1019-6, 1층

중계2·3동 514-3, 3층

상계2동 581-2 센트럴타워207호

공릉1·3동 604-28 선삭빌딩 4층

상계3·4동 1293 불암현대103-1001

하계1동 255-1(103-103)

상계5동 434-49 3층

상계5동 434-49 2층

상계5동 434-49 4층

상계2동 401-17 2층

상계2동 401-17 3층

상계5동 169-75 5층

상계5동 389-356 2층

월계1동 409-10 2층

상계2동 389-356 5층

시설구분 시설종류 전화번호시설명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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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9932

952-0502

948-8540

974-0755

971-0524

949-0123

977-5112

3399-7500

936-0055

930-4321

070-7522-5419

910-7334

930-0996

952-2680

930-4321

932-7799

977-5112

상계노인주간보호센터

중계치매노인주간보호소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병설노원데이케어센터

노원1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공릉실비치매노인주간보호소

평화행복한데이케어센터

노원실버데이케어센터

시립중계노인복지관주간보호소

행복데이케어센터

노블레스데이케어센터

노원편안한주야간보호센터

주사랑노인주야간보호센터

은빛샘주야간보호센터

가톨릭서울형데이케어센터

노블레스단기보호센터

연우노인단기보호센터

노원실버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

(16개소)

주야간

보호서비스

(14개소)

단기보호서비

스(2개소)

재가지원

상계3·4동 101-135 1층

중계4동 358 1층

하계1동 256 3층

월계3동 321 1층

공릉1·3동 708번지 1층

중계2·3동 514-3 3층

공릉1·3동 323-15 4층

중계2·3동 501-1 1층

상계5동 434-49 4층

상계2동 401-17 3층

상계5동 169-75 5층

월계1동 409-10 2층

상계2동 389-356 5층

상계3·4동 1292

상계2동 401-17 2층

상계5동 389-356

공릉1·3동 323-15

시설구분 시설종류 전화번호시설명 위 치



노원구청복지부서및동주민센터전화번호｜55｜

노원『희망나눔』프로젝트
쪾쪾쪾쪾

Ⅵ. 노원구청복지부서및동주민센터전화번호

2116-3646~49

2116-3656~59

2116-3662~68

2116-3102~09

2116-3223~25

2116-3228~30

2116-3233~34

2116-4433~34

2116-3236~38

2116-4737~39

2116-3706~08

2116-3700~03

2116-3691~93

2116-3687~88

2116-3736~38

2116-3730~33

2116-3724~28

2116-3716~18

2116-3721~22

2116-3748~50

2116-3752~54

2116-3756~58

2116-3316~18

2116-3313~14

2116-3309~3311

2116-2421~9

2116-2455~8

2116-2476~6

2116-2502~8

2116-2538~9

2116-2575~8

2116-2605~7

2116-2636~8

2116-2667~8

2116-2684~5

2116-2725~8

2116-2751~4

2116-2776~9

2116-2805~8

2116-2847~8

2116-2875~8

2116-2895~6

2116-2932~5

2116-2961~4

2116-4336~39

2116-4517~20

2116-4327~29

2116-4353~59

복지기획팀

서비스연계팀

통합복지관리팀

통합복지조사팀

교육정책팀

전문교육팀

평생교육사업팀

평생교육원팀

학교지원팀

교육비전센터팀

자활지원팀

생활보장팀

복지시설관리팀

주거복지팀

여성정책팀

보육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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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 3 동

공릉 1·3동

공릉 2 동

하계 1 동

하계 2 동

중계본동

중계 1 동

중계 2·3동

중계 4 동

상계 1 동

상계 2 동

상계 3·4동

상계 5 동

상계 6·7동

상계 8 동

상계 9 동

상계10 동

방문보건팀

방문간호실

생명존중팀

건강지원팀

생활복지과

교육지원과

자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지원과

부서별 팀 명 전화번호전화번호 동주민센터

보건소복지관련팀





복지대상자방문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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쫝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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쫝장애인가구 쫝다문화가구 쫝독거노인 쫝조손가구 쫝한부모가구 쫝소년소녀가구 쫝기타

나이

가족사항

연락처

방문일시

▣복지대상자방문기록카드

대상자명

주 소

주거사항

가구유형

복지 욕구
내 용

조치 결과

쫝자가 쫝전세 (보증금 만원)
쫝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쫝영구임대 쫝무상임대

쫝단독주택 쫝아파트

쫝다세대주택연립 쫝기타

쫝장애인가구 쫝다문화가구 쫝독거노인 쫝조손가구 쫝한부모가구 쫝소년소녀가구 쫝기타

나이

가족사항

연락처

방문일시

▣복지대상자방문기록카드

대상자명

주 소

주거사항

가구유형

복지 욕구
내 용

조치 결과

쫝자가 쫝전세 (보증금 만원)
쫝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쫝영구임대 쫝무상임대

쫝단독주택 쫝아파트

쫝다세대주택연립 쫝기타

쫝장애인가구 쫝다문화가구 쫝독거노인 쫝조손가구 쫝한부모가구 쫝소년소녀가구 쫝기타

나이

가족사항

연락처

방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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